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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판례 박스

문제-본문 수정 전 [대결 1992.11.5. 91마342]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수계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 행하게

되는것이며 그 사건의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이때 상속인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속인을 소송승계인으로 하여 신당사자로 표시할 것이지만 상속인이 누구지 모를 때에는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도 무방하며, 가령 신당사자를 잘못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표시가 망인의 상속인,

상속승계인, 소송수계인 등 망인의 상속인임을 나타내는 문구로 되어 있으면 잘못표시된 당사자에 대하여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여전히 정당한 상속인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수정 후 [대결 1992.11.5. 91마342]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수계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 행하게

되는것이며 그 사건의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이때 상속인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속인을 소송승계인으로 하여 신당사자로 표시할 것이지만 상속인이 누구지 모를 때에는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도 무방하며, 가령 신당사자를 잘못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표시가 망인의 상속인,

상속승계인, 소송수계인 등 망인의 상속인임을 나타내는 문구로 되어 있으면 잘못표시된 당사자에 대하여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여전히 정당한 상속인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제1심에서 사망한

당사자의 지위를 당연승계한 상속인들 가운데 실제로 수계절차를 밟은 일부 상속인들이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스스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들이 수계인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소송을 대리할 아무런

권한도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사안에서 통상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상 상소불가분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아 제1

심 판결에 대해 일부 상속인들인 갑, 을만 항소한 경우 갑, 을만 항소심으로 이심되고, 항소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인 병, 정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상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 된다.

수정사유 저자요청 추가 원고(내용추가), 정오사항 아님

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

법무사 2차시험 민사소송법-신간(초판)1판1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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